
SK, 상호출자제한 위반율 최고
공정위 , 9개 재벌 150사 의결제한 … 두산과 함께 의결권 제한

SK그룹이 계열사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및 SK증권 지분에 대해, 두산그룹은 ㈜두산과 오리콤 지분에

대해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3일 출자총액규제 기업집단들의 출자총액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

거래법에 따라 9개 기업집단 34개 계열사가 보유한 총 150사 지분에 대해 초과분 해소 때까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공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순자산 25%를 넘는 출자총액 초과분에 대해 공정위로 하여금 의결권제한명령을 내리도

록 하는 한편, 해당기업은 명령을 받은 지 10일 이내 해당내역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통보 5일 이내에 공시토

록 규정하고 있다.

처음 시행된 의결권제한 조치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재벌은 SK로 SK는 공개기업 중 ▲SK건설

및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9.8% ▲SK㈜ 및 SK글로벌이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11.9% ▲SK케미칼·

SKC·SK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SK글로벌 지분 10.3% 등에 대해 출자총액 초과분 해소 때까지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없게 됐다.

두산그룹 역시 ▲두산건설이 보유한 ㈜두산 지분 18.8%, ▲두산건설·삼화왕관 보유 오리콤 지분 20.4%에

대해 의결권행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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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지분율

SK

SK건설
SK증권

46,379 14.5
SKC 16,973 5.3

SK증권 합계 63,352 19.8
SK(주)

SK텔레콤
8,595 9.6

SK글로벌 2,025 2.3
SK텔레콤 합계 10,620 11.9

SK케미칼

SK글로벌

3,414 3.5
SKC 3,162 3.3

SK건설 3,347 3.5
SK글로벌 합계 9,923 10.3

두산

두산건설 (주)두산 3,976 18.8
(주)두산 합계 3,976 18.8

두산건설 오리콤 220 10.6
삼화왕관 오리콤 205 9.8

오리콤 합계 425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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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삼성그룹은 의결권 금지가 실질적 의미를 갖는 공개회사는 단 하나도 없었으며 규모도 소액에 그쳤

고, LG그룹도 공개회사 중 LG투자증권(0.6%), 데이콤(0.2%)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규모가 작거나 비공개

회사들이었다.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현대상선 지분 5.6%, 현대상선과 엘리베이터가 보유한 현대정보기술 지분

4.7%와 현대종합상사 지분 3.2%에 대해 의결권행사가 금지됐다.



이외에 한진그룹이 한진중공업(2.9%) 및 한진해운(1.3%) 등을,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8.5%를 비롯해 금

호종금과 금호산업을, 동부그룹이 동부제강 지분 5.6% 등을 의결권 제한대상으로 공시했다.

공시결과 의결권제한 대상을 기업이 선택케 함으로써 150사 중 공개기업이 29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배권

해소인정을 받지 못한 SK그룹을 제외하면 금액상으로도 미미해 의결권제한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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